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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

Untilnow,measuresforenergy saving in buildingshavebeen tried.Becauseparticularly theroleof

buildingsarea isvery importantforimplementing nationalgreenhousegasreduction targetsand Green

growth.But,lackofbusinesslinkagesbetweeneachsectorortheinterestandparticipationofprivatesector

are notenough.In addition,relevantpersonnelto do had notbeen systematized.Itis expected that

certificationserviceswillbeincreasedaccordingtotheactivationofBuildingEnergyEfficiencyRatingSystem

andexpansionofthetargetbuildingssoGovernmentmustbepreparedtoexpandofcertificationsystem by

trainingProfessionalstaff.

Inthisstudy,thebasicdatafortheintroductionofobligationofBuildingEnergyEfficiencyRatingSystem

issuggestedthroughanalysisoftheoperatingandlawssystem ofBuildingEnergyEfficiencyRatingSystem

alongwitheffortsofGovernmentfordiffusionlow energybuildings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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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서 론

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최우선

과제로 추진하며 교토 의정서의 의무 감축기

간(2008-2012)동안 온실가스 감 실 을

해나가고 있는 가운데,우리나라 한 정부

의 ‘탄소 녹색성장’을 한 노력은 매우 두

드러진다.그에 따라 최근 경제와 환경의 조

화로운 발 을 하여 탄소 녹색성장에 필

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탄소 사회 구 을

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

을 목 으로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)을 제

정(2010.1.13)하 다.

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탄

소 녹색성장을 구 하기 해서는 특히 건축

물 분야의 역할이 매우 요하며 녹색건축물

조성을 한 제도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

다.

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 지 소비형 건

축물 보 활성화를 한 정부의 노력에 더

불어 국내외건축물 에 지효율등 인증제

도의 운 체계 황을 조사하고 문가

설문을 실시하여 국내 건축물 에 지효율등

인증제도의 의무화 도입을 한 문인력

양성의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.

2.국내 건축물 에 지효율등 인증제도

건축물에 지 효율등 인증제도는 자발

인 신청에 의해 에 지 약 인 건물에 등

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인증제도를 통

하여 건물의 에 지 성능이나 주거 환경의

질 등과 같은 객 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

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,건설사업주체,

소유주체, 리주체 건물사용자 등 건물

과 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

한 제도이다.

2.1인증체계

1)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[제정 2010.1.13법률 제9931호]

재 건축물에 지 효율등 인증 상건물

은 20세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(2001.08시

행) 는 사무용도로 사용하는 업무용 건축

물(2009.12시행)로서 건축주,건축물 소유자,

시공자에 의해서 신청되어진다.

인증제도의 운 기 은 에 지 리공단이

며,건물의 에 지효율을 평가하는 인증기

으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에 지기

술연구원이 있고 상건물의 확 에 따른 인

증업무의 증가에 비하여 2011년부터 LH

(한국토지주택공사)로 인증기 의 확 가 이

루어졌다.

한 인증은 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뉘

어 지는데 비인증이란 건축물의 완공 에

설계도서를 통하여 평가된 결과를 토 로 에

지효율등 을 인증하는 것을 말하며 본인

증은 신청주택의 완공 후에 건축물에 지 효

율등 인증에 한 규정에 의해 최종 설계

도서 장실사를 거쳐 최종 으로 평가된

결과를 토 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.

인증 취득시 인센티 는 1등 는 2등

비인증을 받은 건물에 하여 에 지 이용

합리화 사업에 의해 용면 (㎡)당 15∼20

만원 이내로 리 융자를 제공해 주고 있으

며,건물에 지 약 설계기 에 의한 건축

기 완화(용 률,조경면 ,높이제한 기

등 선택분할 용가능)2),지방세법에 의한

건축물 취․등록세의 감면 등이 있다.

2.2인증 황

다음은 2011년 3월 재까지의 건축물 에

지효율등 인증을 취득한 건물의 황에

한 내용이다.

(1)공동주택

건축물 에 지효율등 인증제도가 시행된

이후 2011.325까지의 공동주택 인증 황은

그림 1.과 같다.제도시행 기에는 인증을

받은 단지가 거의 없다가 2007년 이후 제도

2)국토해양부,친환경 건축물 인증심사 기 개선 인증제도 활성화

방안 연구,2009.06,p467-p4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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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한 심이 늘어나면서 2009년 127단지

가 비인증을 받았다. 재 비인증의 경

우,414단지가 인증을 취득했으며 공이후

평가가 가능한 본인증은 2004년 처음 인증을

받은 단지가 생겨난 이후 꾸 히 증가하여

재까지 163개의 단지가 인증을 받았다.3)

그림 1.공동주택 인증 황(2011.3)

(2)업무용 건축물

2010.1이후 확 시행된 업무용 건축물의

인증 황은 2011.3월 재까지 비인증 95

건 본인증 5건으로 집계되었다.신축 공공건

축물(업무용)인 경우,건축물 에 지효율등

1등 취득을 의무화함으로써 시행 기임

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신청하는 건축물이 꾸

히 증가하고 있다.

그림 2.업무용건축물 인증 황(2011.3)

에 지 성능이 높은 건물을 확 보 하기

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건축물 에 지

효율등 인증제도는 인증 상이 2010년 업

무용 건축물로 확 되어 그 인증건수가 증가

3)에 지 리공단/건물에 지 약사업

http://kempia.kemco.or.kr/HERS/Customer/CustFirstPage.aspx

할 것으로 상된다. 한 앞으로 에 지

소비형 건축물 보 활성화를 해 향후 모

든 용도의 건축물에 한 세부 인증기 을

마련하고,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까지

상을 확 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

력으로 더욱 진 인 인증신청이 상된다.

따라서 에 지 소비형 건축물 보 활성

화를 해 건축물의 설계․시공․유지 리

등 단계에 걸쳐 건축물의 에 지효율 향

상을 유도할 수 있는 문인력을 양성하여

건축물 에 지효율등 의무화 인증 확

에 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.

3.국외건축물에 지효율인증제도 운 체계

국내 건축물 에 지효율등 인증제도의

문인력 양성 제안을 한 기 자료를 마련

하기 하여,국외 건축물 에 지효율 인증

제도의 운 체계 련 문인력에 하여

조사하 다.

3.1EPBRegulations

유럽의 건축물 련 인증제도는 크게 EPBD

(EnergyPerformanceofBuildingDirective)

와 계된다.EPBD는 2002년 12월 유럽연합

의회 회원국들이 수립한 건물에 지 약 정

책으로서 건물의 임 매매 시에 건물의

에 지성능을 의무 으로 표시하도록 법제

화하 다.

이에 국은 EPB Regulations를 실행하여

주거 비주거 건물들에 해 신축,임 ․매

매시 EPC(EnergyPerformanceCertifi-cate)

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다.

그에 따라 국은 각각 OCEDA,DEA,

NDEA,PBEA 등의 건물을 평가할 수 있도

록 에 지 평가사의 역할을 나 고 있다.각

부문별 평가사는 건축물 에 지 인증서의 발

과 련된 모든 일을 하며 평가된 결과를

바탕으로 국의 비 리기 인 Energy

SavingTrust가 인증서를 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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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의 EPBRegulations에 의한 EPC발

상건물은 다음 표 1.과 같다.

신축 기존

주거용

OCDEA

(OnConstruction

DomesticEnergy

Assessor)

DEA

(Domestic

EnergyAssessor)

비주거용
NDEA

(Non-DomesticEnergyAssessor)

표 1.EPC발 상건물

EPC는 건물의 에 지 성능에 한 표 화

된 등 을 제공하여 비슷한 타입의 다른 건

물들과 쉽게 비교함으로써 소유자․거주

자․구매자에게 건물의 에 지성능과 탄소

배출량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. 한,등

뿐만 아니라 건물의 에 지를 향상시키는 방

법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Recommendation

Report(권고사항 보고서)를 인증서에 첨부함

으로써 에 지 향상을 한 방법을 제시한

다.

재 국내 효율등 인증은 평가기 에서

평가를 하고 인증서를 발행하는 반면, 국

의 경우 EPC의 발행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

문가에 의해 이루어진다. 문가는 평가

시 사 에 건물을 검하는 일부터 EPC를

작성할 때 건물의 에 지효율 개선방안인

RecommendationReport를 작성하는 것까지

담당하고 있다.4)

3.2EnergyStar

미국의 건축물 련 인증제도는 크게 미국

환경보호국(US.EPA)와 미국에 지국(US.

DOE)에서 운 하는 EnergyStar와 미국냉

동공조학회(ASHRAE)와 미국환경건축의회

(USGBC) 등의 민간단체에서 운 하는

4)송승 외,한국과 국의 주거용 건물에 지 성능 인증제도 비교분석,

한건축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계획계 제29권 제1호(통권 제53집)

p.687

BuildingEQ,LEED,HERS등으로 나뉜다.

그 EnergyStar는 에 지 약 상품의

사용을 장려하기 해 미국 정부가 심사해

세계 으로 공인받는 인증 로그램이다.

1992년 고안된 후 당 모니터 등 컴퓨터

제품에서부터 출발하여 1995년에는 주택,

1999년에는 에 지 감형 업무용 건물까지

확 하여 강력한 에 지 정책을 통한 건물에

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해 노력하고

있다.

건물에 지 성능등 을 한 상건물인 경우,

신청자는 StatementofEnergyPerformance

(SEP)와 그림 3.의 DataChecklist에 정보를

입력한다.

그림 3.DataChecklistsample

그 후 공인된 문가가 신청 건물에 방문하

여 SEP와 DataChecklist에 내용을 제 로

기입했는지 검토하며,만족하 을 경우 승인

하여 EPA에 인증을 요청한다.최종 EPA에

승인이 되면 EnergyStar명 을 받게 된다.

의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도 인증

확 의무화에 비하여 건물분야에 있어

문인력 양성을 한 교육 제도가 필요

하다고 단된다.

4. 문가 설문조사 결과

다음은 건축물 에 지효율등 인증제도의

의무화 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한

설문조사 결과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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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문응답자의 소속은 주로 설계사무소

건축 련 학교수로 공은 53.5%가 건축

설계,17.5%가 친환경에 지로 확인되었다.

건축물 에 지효율등 인증제도 의무화의

필요성에 해 표 2.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

이 74.6%가 필요 는 매우필요하다고 응답

하 고,응답자의 72.8%가 재 신축공공건

축물 이외에 상건물의 확 시행이 필요하

다고 응답하 다.

1)건축물 에 지효율등 인증제도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

각하십니까?

필요

없음

조

필요
보통 필요

매우

필요

4.4

%

7.0

%

14.0

%

48.3

%

26.3

%

2)건축물 에 지효율등 인증제도 의무화 상건물의 확 시

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[재는 신축공공건축물만 1등

의무화]

필요

없음

조

필요
보통 필요

매우

필요

6.1

%

7.9

%

13.2

%

52.6

%

20.2

%

표 2.제도 의무화 확 시행의 필요성

다음은 건축물 에 지효율등 인증제도

의무화에 비한 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에

한 설문결과이다.

표 3.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87.7%가 문

인력이 필요 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

고 문인력 양성을 한 교육기 으로는 학

회,정부부처,정부출연연구소,공기업,사기

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.

3)건축물 에 지효율등 인증평가를 한 문인력을 양성하

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필요

없음

조

필요
보통 필요

매우

필요

0.9

%

4.4

%

7.0

%

57.9

%

29.8

%

4)건축물에 지효율등 인증평가를 한 문인력양성은어

느 기 에서 하는 것이 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사기

업

공기

업
학회

정부

출연

연구

소

정부

부처

0.9

%

4.4

%

53.5

%

22.8

%

24.6

%

표 3. 문인력 양성 교육기

그 외에 의무화를 한 운 체계에 한 세

부 사항으로 많은 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

도록 인증기 의 확 가 시 하다는 의견(

문가 그룹 는 비 리 기 으로 확 등)이

주를 이루었고,별도의 인증기 을 두지 않

고 인허가시 각 허가권자( 문가)등이 직

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

의견도 있었다. 한 인증을 한 인력양성

에 앞서 인증기 의 정량 ,객 ,합리

인 표 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

있었다.

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건축물 에 지

효율등 인증평가를 한 문인력을 양성

하여 문인력이 직 건물의 에 지효율을

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제도의 의무화

확 에 비해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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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결 론

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에 지효율등 인

증제도의 의무화 도입 인증확 에 비하

기 한 문인력 양성에 하여 국외사례를

조사하고 문가 설문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

집하 다.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(1) 재 국내 효율등 인증은 3개의 평가

기 에서 평가를 하고 인증서를 발행하는

반면, 국과 미국의 경우,정부의 승인을

받은 문가에 의해 인증평가가 이루어진

다.인증평가 시 문가는 신청건물에 직

방문하여 건물을 검토하고 평가조건을

만족하 을 경우 인증을 승인하게 된다.

(2)건축물 에 지효율등 인증제도의 의무

화 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한 설

문조사 결과 74.6%가 인증제도의 의무화

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고,그에 따른

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해서는 87.7%

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.

본 연구에서는 의 국외 사례와 문가 설

문조사를 바탕으로 건축물 에 지효율등

인증평가를 한 문인력을 양성하여 향후

인증제도의 의무화 인증 상 확 에 비

하기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.

후 기

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한 정책연

구용역사업의 일부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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